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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8도4920

미성년 제자 간음, 추행(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

법률위반 등)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민유숙)은 2018. 6. 15. 시인인 피고인이 예술고등학교 전

공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미성년인 학생들을 수차례 추행, 간음한 아동․청
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, 피

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6. 15. 선

고 2018도4920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▣ 공소사실의 요지

● 피고인은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되어 문학계에 등

단한 후 ‘삼류극장에서의 한 때’, ‘이 달콤한 감각’, ‘다정’ 등의 시집을 

출판한 시인으로 예술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

교사로 근무하였음 

● 피고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2. 8. 초순경부터 2014. 6. 말경까지 

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아동․청소년인 5명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 

있던 창작실, 학교 복도 등지에서 수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함 

● 한편, 피고인은 2011. 여름경부터 2013. 가을경까지 학교 복도, 교실 

등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

언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 

▣ 원심의 판단

● 유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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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 

▣ 추행과 간음,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

나. 판결 결과 

▣ 상고기각 (유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 

▣ 원심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, 성년

이 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으로 보기 어렵

고,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할 동기가 없다는 

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

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음 

▣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ㅅ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하게 사실

을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

3. 판결의 의의    

▣ 유죄 판단에 주요한 근거가 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

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

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, 원심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판단을 받아들인 

사례임 


